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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(33)) 특특허허법법원원 22001155..66..1188 선선고고
22001144허허55000088 판판결결<<표표33>>
출원발명은 회전식으로 구동모드

를 선택하는 스위치(230) 스위치와
그 안에 누름 버튼식으로 또다른 구
동모드를 선택하는 버튼(H, L, 240)
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. 비
교대상발명에는 핸들 우측에 도시된
구동모드선택레버(165)와 상기 레버
(165)의 측면부에 설치된 추가적인
슬라이드식 구동모드 선택스위치
(2W-4W 변환스위치, 167)가 개시
되어 있다. 
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

터 발명의진보성이부정된다고심결
하 으나, 특허법원은“[출원발명의]
편의장치(240)가 회전식 절환수단
(230)과는 다른 구동기능부를 조작하
는 것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,
선행발명은 변환스위치(167)가 2W-
DF-H(2륜, 차동자유, 고속 모드)와
4W-DF-H(4륜, 차동자유, 고속모드)
구동모드 사이의 절환수단으로서 센
터 차동기어부(4)를 조작하고, 구동모
드 선택레버(165) 역시 2W-DF-H(2
륜, 차동자유, 고속 모드)[또는 4W-
DF-H(4륜, 차동자유, 고속모드)]와
4W-DL-H(4륜, 차동로킹, 고속모드)
구동모드 사이의 절환수단으로서 센
터 차동기어부(4)를 조작하므로 구동
모드 선택레버(165)와 변환스위치
(167)의 조작 대상이 되는 구동기능
부에 센터 차동기어부(4)가 공통으로
포함되어 있다. 즉, 구성요소 2는 회
전식 절환수단과 편의장치의 조작대
상이 되는 구동기능부가서로 다른데

비해, 선행발명은 구동모드 선택레버
(165)와 변환스위치(167)가 모두 센
터 차동기어부(4)를 조작한다는 점에
서 차이가 있다. (중략) [출원발명은]
작동방식과 조작 대상이 서로 다른
복수개의 조작수단(회전식 절환수단,
편의장치)을 하나의 절환수단에 결합
함으로써, 운전자로 하여금 서로 다
른 구동기능부들을 독립적으로 구분
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
이들을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
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.
그런데, 선행발명은 복수개의 구동기
능부(트랜스퍼 기어부, 센터 차동기
어부)의 각 구동모드들을 선택적으로
조합한 구동모드들, 즉, 2W-DF-H(2
륜, 차동자유, 고속 모드), 4W-DF-
H(4륜, 차동자유, 고속모드), 4W-
DL-H(4륜, 차동로킹, 고속모드),
4W-DL-L(4륜, 차동로킹, 저속모드)
구동모드들 사이의 변환을 용이하게
하면서 운전자의 조작감을 향상시키
고자 한 것이므로, 선행발명에는 이
사건 제8항 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적
과제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.”고 하면
서 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
고판결하 다. 

((44)) 대대법법원원 22001144 ..77 ..2244 선선고고
22001122후후991177 판판결결<<표표44>>
감광드럼의 회전축이 비틀린 구멍

과 비틀린 돌출부의 결합에 의해 구
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특허발명에
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로 심
결하 고,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부정
되지않는다고판결한사건이다. 

이에 대하여 대법원은“비교대상발
명 7은 나사와 그에 상응하는 휴대용
공구와의유기적인관계에대한 구성
일 뿐, 이 사건 발명과는 기술분야,
목적 및 효과가 모두 다른 것이어서,
그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
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개시
된 비틀린 구멍의 소켓 머리 나사와
비틀린돌출부를갖는공구의구성을
비교대상발명 1과 결합하는 착상을
하기는 어려우므로, 이 사건 발명은
비교대상발명 1, 7에 의하더라도 그
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”고 하면
서특허법원판결을지지하 다.

((55)) 특특허허법법원원 22001144..1100..1177 선선고고
22001144허허11998833 판판결결<<표표55>>
특허심판원에서 발명의 진보성이

부정된 출원사건에 대하여 특허법원
은“청구항 1은 연료전지 스택을 구
성하는 각 셀마다 전압센서에 의해
전압을 측정하고, 측정된 전압에 대
응되는 음향 신호를 발생시킨 후에,
이들을 합하여 화음을 생성하는 것
인데 반하여,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
구성은 각각의 센서로부터 측정된
신호를 종합하여, 차량의 운전 상태
를 파악한 후, 운전 상태에 대응된
내연기관 차량의 음향과 유사한 음
향을 생성하는 점에 본질적인 차이
가 있다.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의
위 대응구성에 비교대상발명 2의 차
량용 배터리의 전압을 모니터링하는
구성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
상발명 1의 다양한 센서에 하나의 센
서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여, 연료
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각 셀마다 전
압센서에 의해 전압을 측정하고, 측
정된 전압에 대응되는 음향 신호를
발생시킨 후에, 이들을 합하여 화음
을 생성하는 구성인 청구항 1이 도출
된다고보기어렵다.”

((66)) 구구체체적적인인 사사례례의의 검검토토의의견견
위 판례들은 적어도 필자의 경험으

로는 종전에는 진보성을 인정받기
어려운 사례들이다. 종전의 대법원

및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비교대상발
명들의 결합가능성을 부인한 판결을
찾아 보기 어렵다. 종전 판결들은 2,
3개의 선행문헌들을 주합하여 특허
발명의 청구항의 주요구성요소들을
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“비교대상
발명들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예측되
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
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통상의 지식을
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
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
정된다.”라는 식으로 발명의 진보성
을부정하는것이대부분이었다.
5, 6년전의 한국의 특허 프랙티스와

비교해보면 한국은 분명히 차원이
다른 특허시대를 맞이한 것이 분명
하다.

5.  그 외특허출원인및특허권자에
유리한새로운판례및특허법개정

((11)) 인인용용문문헌헌에에 관관한한 판판결결 ((대대
법법원원 22001166.. 11.. 1144.. 선선고고 22001133후후
22887733,, 22888800 판판결결))
대법원은“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

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
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
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
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발명
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
식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인식
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
하여야 한다. 그리고 일부 기재 부분
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
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
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
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
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
야한다.”고 판시하 다.
즉, 심사관 또는 특허무효심판 청

구인이 인용한 문헌 중에 출원인 또
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
으면 이를 근거로 진보성을 다툴 수
있고, 인용하지 않은 다른 문헌을 제
시하면서 진보성부정을 주장하는 상
대방과다툴수있다.

<다음호에계속>

한국에 있어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근본적인 변화(2)
윤선희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·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) 

박정서(한양국제특허법인 변리사) 

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7

기술분야 프린터용 감광드럼 프린터용 감광드럼 스큐류 드라이버

주요도면

주요구성요소 구동장치를 갖는 감광드럼 구동장치를 갖는 감광드럼

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
원형 횡단면을 갖는 비틀린
구멍과 비틀린 돌출부

나사결합에 의해 구동됨 복수개 코너부가 있는 비원
형 횡단면을 갖는 비틀린
구멍과 비틀린 돌출부

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

기술분야 자동차의 구동모드 조작장치 자동차의 구동모드 조작장치

주요도면

주요기술요소 구동기능부를 연결/해제하는 회전식 절
환 수단(230)

회전 이동하는 구동모드 선택레버(165)

회전동작과는 다른 동작에 의해 다른
구동기능부를 연결/해제하는 장치(240)

선택레버에 결합된 추가적인 구동 모드
선택 스위치(167)

<표 4>

<표 3>

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

기술분야 연료전지 자동차의
가상음원발생장치

연료전지 자동차의
가상음원발생장치

자동차 배터리 모니터링
장치

발명의 목적 (a) 종전 가상 소음과는
다른 회음으로가상음원발
생
(b) 가상음원으로 배터리
상태도 체크가능

주요구성요소 연료전지스택 또는 배터
리팩의 각 셀에 대한 전
압측정센서

엔진의회전수, 엔진 로
드, 차량 속도 등을 측정

배터리의 전압 등을 측정
하여 배터리의 결함 여부
를 파악

각 셀의 전압신호에 대응
하는음향신호를 화음으로
발생

측정된 신호에 따라서, 차
량의 운전상태를 파악한 후
이에 대응된 가상 자동차
소음을 발생

<표 5>


